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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 에 한 황과 재 기 제도가 안고 있는 운용 련 문제를 정확

히 지 하고 한 이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통하여 회계와 재무  황을 살펴보며,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설문

을 통해 실질  문제 을 찾아내어 지방정부의 기 활용에 한 합리  모형의 구축  기 의 합리  운용방안을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기 제도는 변하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

으로 높이고 산회계제도가 갖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 사업에 한 지속 인 지원

을 통하여 민주 이고 효율 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 은 일반 으로 산회계 제도 내에서는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 으로 운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 리 운용의 개 은 

기 제도의 폐해가 고착화되기 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인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기 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략  측면이 극 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provide to alternatives to improve the fiscal issue of 

current local government fund system of through empirical factor analysi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survey residents and public officers. The meaning of local government fund system is to 

enhance the roll of local community effectually and to practice democratically and efficiently 

through continuing support to special project, But in general, Fund must be applied under certain 

restrictions in the field not to attain it's objects within budget accounting system, The reform of 

fund managemental application must to achieve before fixing an abuse out of fund system. 

According to this factor analysis, a strategic aspect to enhance th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fund system must be search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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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성

된 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하

여 지속 이고 안정 인 자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탄력

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과는 별도로 기 을 설치․

운용의 필요성이 있다. 기 은 복잡다기하고 변하는 실에

서 지방정부의 특수한 정책 목 을 실 하기 하여 산원칙

의 일반 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 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 이라고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기 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조성은 되고 있으나 이에 한 리와 활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의 이 투구식 선심성 사용의 의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2〕. 

기 제도는 변하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 으로 높이며 산회계제도가 갖

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 사업

에 한 지속 인 지원을 통하여 민주 이고 효율 으로 수행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3〕. 그러나 기 은 일반 으로 산

회계 제도 내에서는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

히 제한 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리기 은 

지방의회의 의결만 있으면 기 을 설치․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주무부서의 행정편의와 정책목 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의 여건변화로 설치목 을 

상실하 거나 기능이 하된 기 이 유지되거나 특정부서에 

기 설치가 집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명칭만 다를 뿐, 상사업이나 추구 목 이 

유사한 기 을 복 설치하고 있거나 필요성이 낮은 유명무실

한 기 까지도 설치하고 있어 기 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4]. 기 활용에 따른 여유자 은 자의로 각 융기

에 정기  등으로 분산 탁하고 있어 이를 통한 충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  운용

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해되고 지방재정 구조가 왜곡되어 재

정민주주의의 확립이 어려운 실정이다〔5〕. 본 연구의 목

은 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 에 한 황과 재 

기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 을 정확히 지 하고 한 이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통하여 운용상의 문제 을 밝 내고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설문을 통해 실질  문제 을 찾아내고 

지방정부의 기 활용에 한 합리  운용방안의 마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지방자치단

체 기 지원 사업에 한 의견을 조사하기 해서 수도권 22

개 지자체 주민과 공무원을 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 제

도를 평가하기 한 설문을 구성하 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공무원의 기 제도에 한 특성

과 련된 문항을 내용으로 하는 리커트(Likert) 5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항목을 개발하 으며, 설문지 배포, 자료수집 

 분석과정을 거쳐 이들 측정항목들이 몇 개의 개념으로  구

성되어 있는지를 악하기 한 개념타당성을 검정하고자 하

다. 분석방법은 SPSS WIN PACKAGE 12.0을 이용하여 빈

도분석(frequency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이러한 지방자치

단체의 기 운용에 한 요인분석결과를 토 로 지방자치단

체의 기 제도의 효율  운용을 한 개선방안을 고찰하 으

며, 이에 한 정책  안 제시를 통한 새로운 모형을 모색하

다.

Ⅱ. 지방자치단체 기 의 이론  배경

1. 기 의 의의

1.1  기 의 개념  성격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산

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하여 지속

이고 안정 인 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과 별도로 기 을 

설치․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 에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 을 달성하고 있다[6][7][8].

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 의 달성을 하여 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 의 운용을 하여” 조례로서 기 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

치된 기 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다만, 자치단

체의 기 운용에 있어 업무의 분장에 따라 기 별로 리함에 

따른 융사고의 발생  자 운용의 효율성 하에 등의 문

제 이 발생하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은 일반 으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 을 실 하기 

하여 “ 산총계주의”원칙의 일반 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 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한 특정자 을 보유․ 리 운용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그러나 재 설치목 이나 운

용형태, 리주체를 불문하고 법령 는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기  는 자 이라는 명칭으로 조성․운용되고 있는 재

원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재원들을 의로 볼 때 재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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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과 운용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직․간 인 행정목 을 달

성하기 한 것이라면  “기 ”이나 “자 ”의 명칭여하를 불문하

고 모두를 재 운용되고 있는 기 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으

며 한 의로는 의의 기   “자 ”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

으로 악할 수 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볼 때 법령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운 하는 기 을 말한다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앙정부․자치단체의 출연  는 민간부

담 과 기 운용수익 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11][12].

1.2  기 의 리  집행 

기 은 세입세출 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 산외로 처리

하고, 세계 의 집행의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기 의 

효율 인 운용을 하여 기 종류별로 기 운용 (명령기 )

과 기 출납원(출납기 )을 두어야 하며 기 운용 과 기 출

납원은 기 의 정한 리를 하여 필요한 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리하여야 한다〔13〕. 그리고 기 별 지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리가 높은 고은행에 치하여야 하며 

기 별로 별도 고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별도 고를 지

정할 경우 자치단체 고지정과 같은 요령으로 지정한다.

자치단체별 “통합 리기 조례”를 제정, 각종 기 의 연간 

평상운용액 등을 제외한 여유자 은 총 기 리 이 리

하며 장기  여유자 의 안정  운 을 해 지방재정법 제

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고은행에 고이율의 상품에 치

한다. 한 지역SOC사업 등 지역개발시설과 주민복지 증진

을 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도 활용한다. 이 때 채무행

는 포함하지 않는다〔14〕. 그리고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게 탁 운 할 수 있다. 기 의 효율  리․운 을 해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이외의 자

에게 탁운 을 할 수 있으며 임 는 탁받은 사무를 담

당하는 자의 책임은 제115조 회계 계 직원 등의 책임에 

한 법률을 용한다.

기 리의 안 성․투명성 확보  자 운용의 효율성 증

를 해 기 을 집행할 때에는 기 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

서를 작성하여 총 기 리 의 의를 받아 자체 는 회계

부서에 의뢰하여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 한

다. 따라서 기 집행은 기 조례에서 정하는 목  사업 외에 

다른 목 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기 은 자치단체가 특정 행

정목 달성을 해 집행하는 기 이므로 설치목  사업이외

에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기 조성 황

지방자치단체 2007년도 말 재 기  수는 총 2,176개

(230종)이며 기  총 조성 액은 20조 3,25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06년도 말 2,149개 기 에 조성 액 17조 9,821억 원

에 비하여 27개가 증가하 으며 액으로는 약 2조 3,429억 

원이 증가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기  수의 증가는 신설

된 기 이 65개이며 폐지가 25개, 그리고 통합에 따른 폐지가 

13개(19→6)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별 기 조성(평균)내역을 살펴보면 기 규모는 

역시․도가 1조 421억 원, 시․군․구가 158억 원에 이르며 

기 개수로는 역시․도가 15～16개, 시․군․구가  8～9개

에 이른다. 이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산에 비하여 보

면 최종 산 165조 9억 원의 12.3%에 해당하며 순계 산 128조 

355억 원의 15.9%에 해당하는 액수이다[15][16][17].

Ⅲ.  측정  조사 설계

1.  측정지표

지방자치단체의 기 제도의 효율  운용을 한 평가를 

해서 주민과 공무원을 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기 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 다. 기

지원 사업에 한 의견을 조사하기 해서 수도권 22개 지자

체 주민들을 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 제도를 평가하기 

한 설문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공무원들의 기 제도에 한 특성과 련된 문항

을 내용으로 하는 리커트(Likert) 5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항목을 개발하 으며, 설문지 배포, 자료수집  분석과정을 

거쳐 이들 측정항목들이 몇 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를 악하기 한 개념타당성을 검정하고자 하 다. 

기 제도에 한 의견을 조사하기 한 구체 인 측정항목

의 설문내용은 12개 문항의 질문을 제시하 으며, 제시된 문

항은 모두 지자체 기 지원 사업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의 형식을 취하 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기 지원사업과 련하여 사용된 

요인분석을 한 질문지의 구성은 그 변수가 ① 사업은 합

하게 선정된다, ② 사업은 우선순 를 잘 정한다, ③ 사업이 

계획 로 이루어진다, ④ 사업은 특수한 목 에 의해 결정된

다, ⑤ 사업은 산이 정하게 편성된다, ⑥ 사업이 정하

게 이루어진다, ⑦ 사업은 특수한 목 에 제 로 쓰인다, ⑧ 

사업은 충분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⑨ 사업은 산이 제

로 집행된다, ⑩ 사업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⑪ 사업은 

산이 충분히 확보된다, ⑫ 사업은 효과가 기 된다. 등 12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형식은 폐쇄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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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문   내   용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 다
정말 

그 다

x1. 사업은 합하게 선정된다.     
x2. 사업은 우선순 를 잘 정한다.     
x3. 사업이 계획 로 이루어진다.     
x4. 사업은 특수한 목 에 의해 결정된다.     
x5. 사업은 산이 정하게 편성된다.     
x6. 사업이 정하게 이루어진다.     
x7. 사업은 특수한 목 에 제 로 쓰인다.     
x8. 사업은 충분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x9. 사업은 산이 제 로 집행된다.     
x10. 사업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x11. 사업은 산이 충분히 확보된다.     
x12. 사업은 효과가 기 된다.     

표 1. 측정변수  지표
Table 1. Measurement valuable & indicator

(closed-questionnaire)을 사용하여 구성하 으며, 질문에 

사용되는 척도는 명목척도(nominal scale)와 등간척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용하 다. 설문의 응답 항은 

각 평가 항목별로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 다, 정말 그 다 등의 형식으로 구성하 다.

2.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2007년 11월 부터 12월 까지 약 한달 간

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자료의 회수율을 

높이기 해서 연구보조원을 채용하여 일정한 교육을 필한 후 

직  그들이 지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는 방

법을 취하 다. 아울러 응답내용이 미비한 설문지에 해서는 

피조사자와의 면 을 통하여 설문조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

하 다. 조사지역으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본청을 포함

하여 강남구, 악구, 구로구, 도 구, 동 문구, 동작구, 서

구, 송 구, 양천구, 은평구, 명시, 군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인천남구, 인천연수구 등, 총 22곳을 

상으로 조사하 다. 그리고 지역별로 공무원 50명, 지역주

민 50명씩 각각 1,100명씩 총 2,200명을 조사 상으로 하

다. 약 한달 간 조사한 결과 응답이 부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후 공무원은 781개(회수율 71.0%)와 지역주민 959개(회수

율 87.2%)를 회수하 다. 공무원에 한 조사는 근성의 문

제 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응답률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총회수율 79.1%를 나타내 비교  높은 응

답률을 기록하 다.

Ⅳ.  자료분석

1. 신뢰도분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분석은 첫째, 회수된 설문지 총 

1,560부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기 하여 표본 

처리 하 다.둘째, 각 설문문항에 한 요인분석을 하여 먼

 신뢰도 분석을 하 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기 지원 사

업에 한 의견을 측정하기 하여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각각

의 공통된 요인으로 묶기 하여 요인분석을 하 다. 넷째, 

통계분석을 하여 SPSSWIN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측된 변수들을 근

거로 직  측할 수 없는 개념을 확인하기 한 것으로 여러 

변수들을 몇 개의 개념 는 요인으로 묶어 으로써 변수들의 

내용을 단순화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조사 상자의 각각 설문문항에 한 측정결과를 통한 기

지원 사업에 한 의견의 평균을 보면 사업의 합한 선정

(2.86), 사업의 우선순 (2.90), 사업의 계획성(2.96), 사업

의 특수목 에 따른 결정(3.06), 산의 정성(2.93), 사업

의 정성(2.98), 사업의 특수목 에 쓰임(2.96), 사업의 충

분한 합의(2.89), 산의 집행(2.94), 사업의 효과성(2.93), 

산의 충분한 확보(2.89), 사업 효과 기 (3.01)로 체로 

약간 정 인 수 으로 나타났다.  항목의 평균은 2.94로 

지자체의 기 지원 사업에 한 의견은 약간 정 인 효과를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00 .576 .426 .342 .341 .378 .350 .329 .339 .331 .221 .368

.576 1.000 .550 .378 .401 .436 .398 .362 .347 .382 .238 .355

.426 .550 1.000 .453 .444 .436 .406 .385 .444 .415 .250 .391

.342 .378 .453 1.000 .449 .407 .359 .273 .305 .287 .213 .309

.341 .401 .444 .449 1.000 .585 .414 .342 .377 .346 .267 .340

.378 .436 .436 .407 .585 1.000 .546 .392 .396 .389 .280 .401

.350 .398 .406 .359 .414 .546 1.000 .557 .474 .401 .251 .399

.329 .362 .385 .273 .342 .392 .557 1.000 .534 .413 .273 .400

.339 .347 .444 .305 .377 .396 .474 .534 1.000 .573 .341 .481

.331 .382 .415 .287 .346 .389 .401 .413 .573 1.000 .477 .554

.221 .238 .250 .213 .267 .280 .251 .273 .341 .477 1.000 .453

.368 .355 .391 .309 .340 .401 .399 .400 .481 .554 .453 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적합선정

우선순위

계획성

특수목적

예산적정

사업적정

특수이용

합의충분

예산집행

사업효과

예산확보

효과기대

적합선정

우선순위

계획성

특수목적

예산적정

사업적정

특수이용

합의충분

예산집행

사업효과

예산확보

효과기대

상관계수

유의확률(단측)

적합선정 우선순위 계획성 특수목적 예산적정 사업적정 특수이용 합의충분 예산집행 사업효과 예산확보 효과기대

표 3. 상 행렬a
Table 3. Corelat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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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문   항

특정항목 

제외 시 

척도평균

특정항목 

제외 시 

척도분산

피어슨 

상 계수

다 상

계의 

제곱(R
2
)

특정항목 

제외 시 

알 값(α)

x1. 사업은 합하게 선정된다. 32.46 33.244 .540 .384 .878

x2. 사업은 우선순 를 잘 정한다. 32.42 32.516 .600 .475 .875

x3. 사업이 계획 로 이루어진다. 32.36 32.214 .628 .447 .873

x4. 사업은 특수한 목 에 의해 결정된다. 32.26 33.087 .507 .313 .880

x5. 사업은 산이 정하게 편성된다. 32.39 32.523 .586 .428 .876

x6. 사업이 정하게 이루어진다. 32.34 31.885 .636 .488 .873

x7. 사업은 특수한 목 에 제 로 쓰인다. 32.36 31.862 .625 .467 .873

x8. 사업은 충분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32.43 32.277 .582 .422 .876

x9. 사업은 산이 제 로 집행된다. 32.38 31.760 .635 .480 .873

x10. 사업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2.39 31.887 .629 .488 .873

x11. 사업은 산이 충분히 확보된다. 32.43 33.615 .439 .286 .884

x12. 사업은 효과가 기 된다. 32.31 31.811 .610 .428 .874

N of Cases = 1560    N of Variables = 12      Alpha = .885

표 2. 신뢰도 분석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기 제도에 한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하여 먼

 12개 문항에 한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 다. 표 2에서 신뢰도 검정

은 크론바하의 알  값(α)을 이용한다. 알 계수는 상 계수

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은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그 값

이 .60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인정한다. 설문문항 12

개의 알  값은 .60 이상이고 원래의 알  값(Alpha)이 

.885로 모두 특정항목을 제외한 알  값이 이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로써 여기에서는 모든 항목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은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체 항

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2. 상 행렬 분석

표 3은 변수들 간의 상 행렬이다. 이는 변수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변수들 간에 히 

높고 낮은 상 계가 있어야 몇 가지의 공통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상 행렬의 행렬식(determinant)은 .009임을 보

여주고 있다. 

상 행렬표 아래쪽은 제시된 변수간의 상 계수에 한 유

의수 을 나타낸 것이다. 보통 5%를 기 으로 하지만 10%

를 사용하기도 한다. 5%인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05보다 크

면 상 계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

계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 주) (a)행렬식 = .009



5.323 44.356 44.356 5.323 44.356 44.356 3.556 29.634 29.634

1.188 9.897 54.253 1.188 9.897 54.253 2.954 24.619 54.253

.894 7.450 61.703

.833 6.945 68.648

.648 5.404 74.052

.565 4.707 78.759

.524 4.370 83.129

.486 4.049 87.177

.446 3.715 90.892

.393 3.278 94.170

.353 2.939 97.109

.347 2.891 100.000

성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표 5. 총 분산
Table 5. Total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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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한쪽(단측) 유의확률을 보면 모든 변수 간에는 상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1) 표 4에 나타난 Kaiser-Meyer-Olkin 

측도는 변수 들 간의 상 계의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측도의 값이 으면 요인분

석을 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는 .906으로 매우 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용한다. 요인분

석 모형의 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검정치

(sphericity)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한 것으로  12개의 

변수에 한 분석결과의 검정치는 7248.671로 이 값의 유의

확률이 .000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즉 12개의 변수들 

간에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는 요인분석의 사용이 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표 4. KMO와 Bartlett의 검정
Table 4. KMO & Bartlett certification

.906

7248.671

66

.000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p＜.001

1)  표 3.에서 보면 유의확률이 모두 .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든 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는 의미이

고, 따라서 요인성문으로의 분류는 다음 단계에서 총 

분산과 성분행렬을 살펴보아야 한다.

4.  요인분석 결과

요인추출 방법은 처음에는 회 하지 않은 요인분석을 시행

하고 각 요인에 해 높은 재치의 변수를 최소화하는 베리

멕스(varimax) 회 방법을 사용하 다. 한 고유 값(Eigen 

values)의 변화를 도표로 표시하여 시각  단을 제공하는 

스크리(scree)도표를 통해 고유 값 1 이상인 2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표 5에서는 이러한 요인분석의 총 분산으로

서 기 고유 값과 재 값을 나타내고 있다. 추출된 2성분

(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5.323, 1.188로써 이것은 요인추출 

기 으로 지정한 고유치 1이상인 요인만 추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스크리 도표
Fig. 1. Scree plot

따라서 두 요인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기 지원사업의 의

견에 해 요인 1은 44.4%, 요인2는 9.9%,를 설명함으로써 

요인 체의 설명력은 약 54.3%이다.   

의 그림 1 스크리 도표에서 세로축은 아이겐 값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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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요인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는 12개의 요인(변수의 수

도 12개)을 고유 값의 크기순을 꺾은선 그래 를 통해 나타

낸 것이다. 2개의 요인이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에 2요인이 추출된 것이다.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고유치는 

어들게 되고 가로축과 평행을 이루기 직 까지의 요인을 추

출하게 된다. X축과 평행한 3요인에서 12요인까지는 요인으

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34 .195

.691 .282

.683 .229

.681 .116

.675 .311

.657 .193

.550 .441

.253 .778

.050 .730

.282 .719

.341 .692

.397 .556

우선순위

계획성

예산적정

특수목적

사업적정

적합선정

특수이용

예산효과

예산확보

효과기대

예산집행

합의충분

1 2

성분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6. 회 된 성분행렬a
Table 6. Rotated component matrix

 

표 6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 지원 사업에 한 의견을 각 

항목별 요인 재치 성분행렬을 주성분 분석과 베리멕스법에 

의한 3차례의 반복계산으로 얻어진 회  결과로 나타내고 있

다. 이 방법에 의하면 12개의 변수는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

어짐을 알 수 있다. 통상 재치의 크기는 .5를 기 으로 하

여 어느 요인으로 묶이는 지 결정하게 된다. 요인 1은 설문문

항 x2, x3, x5, x4, x6, x1, x7로 우선순 , 계획성, 산의 

정성, 특수목 , 사업의 합성, 사업의 합한 선정, 특수

목  이용과 같이 ‘기 지원 사업의 민주성’이라는 공통된 범

주로 묶을 수 있다. 요인 2는 x10, x11, x12, x9, x8로 사

업의 효과, 산의 확보, 효과에 한 기 , 산의 집행, 충

분한 합의와 같이 ‘기 지원 사업의 효율성’이라는 공통된 범

주로 묶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 과 련한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인에 속한 변수의 공

통 을 찾아 지방자치단체 기 제도에 한 의견에 한 2가

지 요인을 찾아 각각 ‘기 지원 사업의 민주성’과 ‘기 지원 사

업의 효율성’ 이라 명명하 으며 이는 향후 지자체 기 제도

의 합리  운용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조사를 통해서 합리  기 운용의 모형을 제시하면 

첫째, 기 의 효율 이고 합리 인 활용을 해서는 무엇보다 

기 에 한 정보의 공개 등 기 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되

어야 한다. 둘째, 기 의 사용이 여건 변화에 해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사업집행을 하여 일반 산과는 별도로 운용

하는 것에는 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기 의 방만한 운용과 

효율 인 운 에 문제 을 제기하면서 운용에 문제가 계속된

다면 특별회계로의 편입이나 일반회계의 계속사업 산으로 

운  등 기 의 비효율 인 운용의 개선방법도 제시되고 있

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  에는 

기  상호간은 물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지원 상과 상당

히 겹치고 있는 기 이 많아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한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

째, 자의 으로 기 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

의 설치와 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리주체를 재조정하여 

문성의 강화와 기 사업 평가 체제의 도입  산화 그리고 

기 심사 기 을 강화하는 기 의 법 ·제도  정비를 지속해

야 한다.2) 다섯째, 기  사업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해

서 기 평가  결산, 지방의회의 철 한 기  운용계획에 

한 심의 그리고 합리  기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

섯째, 여유자 의 효율  활용은 이자수익증  등 이윤추구에 

비 을 두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목 으로 합리 으

로 수행되어야 하며 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Ⅳ. 결론

기 제도는 오늘날 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극 으로 응하여 정부의 역할을 효과 으로 증 시키고 

통제 주의 산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극복함으로써 특

정목 의 사업을 탄력 ․효과 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18〕〔19〕. 그러나 기 은 일반 으로 세

입․세출 산 내에서는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 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부

문의 양  팽창과 역할 증  그리고 국회의 통제장치가 사실

상 거의 없는 실에 편승하여 수 으로나 규모면에서 속히 

2) 물론 그 동안 많은 법  정비와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 리기본법(법률 제 7664호)은 2006년 1

월 1일 제정 시행되어 오다 2007년 5월, 2008년 2월과 2010

년 1월 세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합리  운

용과 련된 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조항 련사항(2007), 

행정안 부장  명칭변경 련사항(2008), 지역발 력기

을 지역상생발 기 으로 명칭변경(2010)과 발 기 의 재

원 신설과 련한 개정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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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해져 왔다〔20〕. 따라서 이에 따른 다양한 운용형태와 

방만한 운용으로 재정운용의 일탈과 경직화 상이 나타나고 

있고, 기 자의 확 로 인한 국가  지방재정의 건 화를 

해하게 됨으로써 기 제도에 한 개 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 은 결국 주민부담으로 조성된 자 임에도 운용 잘못으로 

인한 재원고갈 상이 나타나며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게 되

어 여러 실  요인들이 기 제도를 근본 으로 개 하기를 

요구한다. 통제체제의 강화에 있어서도 기 제도의 본래의 취

지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  내에서 산당국의 내부통제와 

함께 국회에서의 단순한 보고차원을 벗어나 실질 인 심사․

통제를 하도록 그 장치를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향후 지방

자치단체의 기 의 정비, 기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한 

통제장치 마련 등 기 제도의 획기  개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 제도도 이제는 산외로 운용될 것이 아

니라, 조성되고 사용되는 내용들을 주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

문에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며, 더욱 획기

인 방향으로서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진 으로 흡수시

켜나가는 략으로 기 개 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

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심성 는 경쟁 으로 

별도의 기 을 설치하여 효율 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많은 지

장을 주고 있는 것 한 기 제도가 안고 있는 난제인 것이다. 

특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쟁 으로 선심성기 을 

신설하여, 기 설립이 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매우 방만

하게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의  기 의 설립과 

리운용은 필연 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 성에 악 향

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21〕〔22〕.

무엇보다도 기 에 한 인식 부족으로 기 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 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 조차 잘 공개되지 않은 

실정이다〔23〕〔24〕. 그리고 기 의 법 ·제도  미비는 

유사기 의 난립과 통합  리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리기 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효과 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리기 은 지방의회의 의결만 있으면 기

을 설치․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행정편의와 정

책목 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

제사회의 여건변화로 설치목 을 상실하 거나 기능이 하

된 기 이 유지되거나 특정부서에 기 설치가 집 되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한 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명칭만 다

를 뿐, 상사업이나 추구 목 이 유사한 기 을 복 설치하

고 있거나 필요성이 낮은 유명무실한 기 까지도 설치하고 있

어 기 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 활용에 따른 

여유자 은 자의로 각 융기 에 정기  등으로 분산 탁

하고 있어 이를 통한 충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기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해되고 

지방재정 구조가 왜곡되어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이 어려운 실

정이다.

본 연구조사에 밝히고 있듯이 주민과 공무원의 기 에 

련된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 즉, 상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서 향후 기 제도의 개선에 설문의 결과를 반 하여 새로

운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각

각 개별 기 에 한 분석필요성과 문제 에 한 심도 있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합리  기 리 운용의 개 은 기 제도의 폐

해가 고착화되기 에 이루어져야 하며, 본 요인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기 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략

 측면에서 극 으로 모색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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